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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콩 생산량조사 결과

가가. 재재배배면면적적 및및 생생산산량량

□□ 2022년년 콩콩 생생산산량량은은 12만만 9,925톤톤으으로로 전전년년(11만만 781톤톤)보보다다 17.3% 증증가가

○ 재배면적은 6만 3,956ha로 전년(5만 4,444ha)보다 17.5% 증가

- 정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 등으로 재배면적 증가

○ 10a당 생산량은 203.1kg으로 전년(203.5kg)보다 0.2% 감소

- 생육기(7월~8월) 강수량 및 일조량 부족으로 10a당 생산량 감소

* 생육기(7월～8월) 기상

‧ 강 수 량: ('21) 517.8mm → ((''2222)) 447744..88mmmm

‧ 일조시간: ('21) 376.7hr → ((''2222)) 331177..44hhrr

* 콩 피해발생 비율(표본필지): ('21) 26.9% → ((''2222)) 3311..11%% (4.2%p ↑ )

재 배 면 적(ha) 10a당 생산량(kg) 생 산 량(천톤)

'21 ''2222 증감률
(%)

'21 ''2222 증감률
(%)

'21 ''2222 증감률
(%)

콩 54,444 6633,,995566 17.5 203 220033 -0.2 110.8 112299..99 17.3

나나. 지지역역별별 생생산산량량

□ 시도별콩생산량은전북이 3만 3,243톤으로전국생산량의 25.6%를차지하며,
경북 2만 2,737톤(17.5%), 충남 1만 5,658톤(12.1%) 순

【【콩콩 재재배배면면적적 및및 생생산산량량】】 【【콩콩 시시도도별별 생생산산량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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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콩 재재배배면면적적 및및 생생산산량량 >>



다다. 연연도도별별 생생산산량량

(단위 : ha, kg, 톤, %)

재재배배면면적적 1100aa당당 생생산산량량 생생산산량량전전년년대대비비
증증 감감 률률

전전년년대대비비
증증 감감 률률

전전년년대대비비
증증 감감 률률

'08 75,242 -1.3 176 17.7 132,674 16.1

'09 70,265 -6.6 198 12.4 139,251 5.0

'10 71,422 1.6 147 -25.6 105,345 -24.3

'11 77,849 9.0 166 12.7 129,394 22.8

'12 80,842 3.8 152 -8.8 122,519 -5.3

'13 80,031 -1.0 193 27.0 154,067 25.8

'14 74,652 -6.7 187 -3.1 139,267 -9.6

'15 56,666 -24.1 183 -2.1 103,504 -25.7

'16 49,014 -13.5 154 -15.7 75,448 -27.1

'17 45,556 -7.1 188 22.1 85,644 13.5

'18 50,638 11.2 177 -6.1 89,410 4.4

'19 58,537 15.6 180 1.9 105,340 17.8

'20 55,008 -6.0 147 -18.2 80,926 -23.2

'21 54,444 -1.0 203 38.3 110,781 36.9

''2222 6633,,995566 1177..55 220033 --00..22 112299,,992255 117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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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 시시도도별별 생생산산량량

(단위 : ha, kg, 톤, %)

재재배배면면적적 1100aa당당 생생산산량량 생생산산량량

''2211 ''2222 증증감감률률 ''2211 ''2222 증증감감률률 ''2211 ''2222 증증감감률률

전전국국 5544,,444444 6633,,995566 1177..55 220033 220033 --00..22 111100,,778811 112299,,992255 1177..33

서울 4 3 -5.3 163 181 10.9 6 6 5.0

부산 30 24 -19.2 169 124 -26.6 50 30 -40.7

대구 82 84 2.4 154 104 -32.6 126 87 -31.0

인천 229 281 22.9 181 180 -0.5 413 505 22.3

광주 95 135 42.6 226 182 -19.5 214 246 14.8

대전 80 58 -27.7 210 285 35.9 168 165 -1.7

울산 111 95 -14.5 171 120 -30.1 190 113 -40.2

세종 132 121 -8.0 183 199 8.8 241 242 0.1

경기 5,195 5,516 6.2 163 181 10.9 8,464 9,968 17.8

강원 4,031 4,712 16.9 222 178 -19.7 8,947 8,398 -6.1

충북 5,523 6,615 19.8 181 201 11.1 9,980 13,284 33.1

충남 6,156 7,290 18.4 234 215 -8.2 14,397 15,658 8.8

전전북북 99,,225566 1122,,444488 3344..55 224488 226677 77..77 2222,,995544 3333,,224433 4444..88

전남 6,405 7,134 11.4 181 193 6.7 11,570 13,745 18.8

경북 9,874 11,739 18.9 232 194 -16.6 22,927 22,737 -0.8

경남 2,638 2,834 7.4 172 174 0.8 4,541 4,918 8.3

제주 4,606 4,867 5.7 121 135 11.4 5,592 6,581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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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상

여부

□ 이미 등록된 지침서·안내서 중 동일·유사한 내용의 지침서·안내서가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상기 질문에 ‘예’라고 답하신 경우 기존의 지침서·안내서의 개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지침서·안내서의 제정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아래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 :                                                                                                                                        )

□ 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 또는 행정규칙(고시·훈령·예규)의 내용을

단순 편집 또는 나열한 것입니까? 

□ 예

■ 아니오

□ 단순한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공고의 내용입니까?
□ 예

■ 아니오

□ 1년 이내 한시적 적용 또는 일회성 지시·명령에 해당하는 내용입니까?
□ 예

■ 아니오

□ 외국 규정을 번역하거나 설명하는 내용입니까?
□ 예

■ 아니오

□ 신규 직원 교육을 위해 법령 또는 행정규칙을 알기 쉽게 정리한

자료입니까? 

□ 예

■ 아니오

☞ 상기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예’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침서·안내서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지침서·안내서 제·개정 절차를 적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침서·안내서

구분

□ 내부적으로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행정사무의 

세부기준이나 절차를 제시하는 것입니까? (공무원용)

□ 예(☞지침서) 

■ 아니오

□ 대내외적으로 법령 또는 고시·훈령·예규 등을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거나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입장을

기술하는 것입니까? (민원인용)

■ 예(☞안내서) 

□ 아니오

기타

확인사항

□ 상위 법령을 일탈하여 새로운 규제를 신설·강화하거나 민원인을

구속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상기 질문에 ‘예’라고 답하신 경우 상위법령 일탈 내용을 삭제하시고 지침서·안내서 제·개정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였음.

 2023년    11월    22일

담당자

확   인(부서장)
김 철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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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안내서에 대한 의견이나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표시광고정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 043-719-2190

팩스번호 : 043-719-2180

  이 안내서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서 정하는 대체식품의 정의에 따라 

대체식품으로 표시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하는 세부사항을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입장을 기술한 것입니다. 

  본 안내서는 올바른 표시를 위한 기본 정보를 제시하기 위해 기술된 것으로, 대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본문의 기술방식(‘하여야 한다’ 등)에도 불구하고 민원인

여러분께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안내서는 

2023년 11월 현재의 과학적·기술적 사실 및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민원인 안내서”란 민원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법령 또는 행정규칙을 알기 쉽게 

설명하거나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입장을 기술하는 것임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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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본문의 기술방식(‘하여야 한다’ 등)에도 불구하고 민원인

여러분께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안내서는 

2023년 11월 현재의 과학적·기술적 사실 및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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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안내서”란 민원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법령 또는 행정규칙을 알기 쉽게 

설명하거나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입장을 기술하는 것임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연번 제·개정번호 승인일자 주요내용

1 안내서-1319-01 2023. 11. 22.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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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2. 관련 규정

3. 적용 범위

4. 용어 정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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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1. 기본 원칙

2. 주표시면 표시 원칙

3. 그 외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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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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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체식품 용어 표시

2. 제품명 표시

3. 동물성 원료 포함 여부의 표시

4. 그 외 표시사항

11

12

17

19

1. 식용곤충

2. 미생물

3. 세포배양물

23

2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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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이드라인은 대체식품을 제조·가공·수입·소분하는 영업자가 대체식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등에 대한 표준화된 표시기준과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영업자에게는 

올바른 표시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대체식품을 제조·가공·수입·소분하는 영업자가 

대체식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식품등의 표시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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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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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용기·포장’이라 함은 대체식품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대체식품을 주고 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을 말한다.

2) ‘주표시면’이라 함은 용기·포장의 표시면 중 상표,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소비자가 대체

식품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면을 말한다. 

3) ‘정보표시면’이라 함은 용기·포장의 표시면 중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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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체식품’이라 함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동물성 원료 대신 식물성 원료, 미생물, 

식용곤충, 세포배양물 등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기존 식품과 유사한 형태, 맛, 조직감 등을 

가지도록 제조하였다는 것을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을 말한다.

5) ‘원재료’라 함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처리·제조·가공 또는 조리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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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식물성 원재료’라 함은 그 자체가 식물성이거나, 식물로부터 자연적으로 유래 또는 생산되는

것으로 이를 가공한 것을 포함한 원재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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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것으로서,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원료로 등록된 곤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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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자 오인·혼동이 없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2) 제품의 특성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한다.

3) 식물성 단어를 병기하거나 대체하는 원재료를 직접 표시하는 등 대체식품의 특성을 명확히 

표시한다. 

4) 이 가이드라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준수한다.

주표시면에는 아래 3가지 대체식품 관련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대체식품’ 용어를 표시한다.

2) 제품명은 ‘식물성’ 단어 또는 대체하는 ‘원재료명’을 병기하여 표시하거나, 동물성 원재료명·

요리명 등이 포함되지 않고 소비자의 오인·혼동 우려가 없는 명칭을 사용하여 표시한다. 

3) 동물성 원료를 대체한 경우 대체한 동물성 원료가 없다는 표시 또는 그 외 동물성 원료의 

일부 함유 여부 등을 표시한다.

식품유형,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소비기한, 내용량, 원재료명, 영양성분, 용기·포장 재질, 

보관방법, 주의사항 등의 표시는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고시에 따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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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식품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동물성 원료 대신 식물성 원료, 미생물, 식용곤충, 

세포배양물 등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기존 식품과 유사한 형태, 맛, 조직감 등을 가지도록 제조

하여 표시하는 식품을 말한다.

동물성 원료를 대체한다는 제품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제품 주표시면의 제품명 주위에 

14포인트 이상의 글씨 크기로 “대체식품”을 표시한다.

주표시면의 제품명 주위에 14포인트 이상의 글씨 크기로 ‘대체식품’을 표시한다.

Ⅲ 세부 표시기준

12

요리명 등 식품의 특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한다.

- 이 경우, 소비자가 원래의 해당 식품등으로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식물성’ 용어 또는 해당

제품의 제조·가공 시 사용한 주요 ‘원재료명’을 함께 병기하여 표시한다.

다만, 다음의 원재료 명칭만을 그대로 제품명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소고기(쇠고기, 소, 한우, 우육, 비프 등), 돼지고기(돈육, 피그 등), 고기, 육, 우유(밀크), 

유, 계란(달걀, 에그 등), 고등어, 연어, 새우 등

① 식물성 제품임을 강조한 명칭(‘식물성’ + ○○○)

* 예시) 식물성 함박스테이크(요리명), 식물성 불고기(요리명)

② 대체한 원재료명을 강조한 명칭(‘원재료명’ + ○○○)

* 예시) 콩으로 만든 함박스테이크, 콩으로 만든 불고기

③ 동물성 원재료명·요리명 등이 포함되지 않고 소비자의 오인·혼동 우려가 없는 명칭

* 예시) 불구이, 베지볼, 플랜트볼 등

제품명은 아래 세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한다.

(사용가능) 불고기, 제육볶음 등의 요리명

- 식물성 + 제육볶음, 불고기, 함박스테이크, 스크램블에그, 제육볶음밥 등

- 콩으로 만든 + 제육볶음, 불고기, 함박스테이크, 스크램블에그, 제육볶음밥 등

(사용불가) ‘고기’, ‘육’, ‘우유’, ‘유’, ‘계란’ 등과 그 외국어 명칭

- 식물성 +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 유, 계란, 연어, 고등어 등

- 콩으로 만든 +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 유, 계란, 연어, 고등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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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고기맛, 크림맛이 나는, 계란 대용, 우유 대신, 크림 같은 

 - 고기맛 식물성 함박스테이크, 고기맛이 나는 콩으로 만든 너겟

해당 제품이 대체식품의 정의에 부합하여, 주표시면의 제품명 주위에 14포인트 이상의 글씨   

크기로 ‘대체식품’이라 표시하고, 제품명에 ‘식물성’ 또는 해당 제품의 제조·가공시 사용한 주요 

‘원재료명’을 함께 병기하여 표시한 경우라면, 제품명의 일부로 기존의 함박스테이크, 불고기, 

제육볶음, 치즈, 참치 등 축수산가공품의 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산물인 원재료 명칭(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육, 우유, 유, 계란, 생선, 

연어, 고등어, 새우 등과 그 외국어 명칭)만으로는 제품명으로 사용할 수 없다. 

해당 식품은 아니지만, 그와 유사하다는 표현이나 해당 원재료를 대체 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맛이 나는’, ‘○○ 대신’ 등의 수식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물성 용어를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품명에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 ○○맛, ○○맛이 나는, ○○ 대용, ○○ 대신, ○○ 같은,

그 외 제품명의 표시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1」 1.가.를 준용한다.

Ⅲ 세부 표시기준

14

‘식물성’ 용어의 표시 조건 

- 동물성 원료(고기, 생선, 우유 등) 대신 주원료를 콩 등의 식물성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으로서,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식물성’ 용어 표시를 할 수 있다. 

① 식물성 원료가 100% 사용된 경우

② 주원료가 식물성 원료이고, 식물성도 동물성도 아닌 원재료(미생물 등)가 포함된 경우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식품원료 분류에서 식물성·동물성 원료로 분류되지 않은 원료, 예) 미생물, 꿀, 

제비집 등 

③ 주원료가 식물성 원료이고, 동물성 유래 식품첨가물 또는 조미식품이 포함된 경우

- 이 경우 이 가이드라인의 Ⅲ.3.나)에 따라 동물성 원료의 포함 사실을 표시한다.

해당 제품의 주원료가 식물성 원료이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식품원료 분류에서 식물성 원료, 

동물성 원료로 분류되지 않은 원료로서 미생물(박테리아, 효모, 균류 등), 꿀, 제비집 등의 원료를 

일부 포함한 경우 제품명에 ‘식물성’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제품의 주원료가 식물성 원료이고, 동물성 원료에서 유래하였거나 유래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식품첨가물 또는 조미식품을 일부 포함한 경우 제품명에 ‘식물성’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식물성’ 용어의 사용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식물성’ 용어 이외에 다음의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 식물기반, 식물유래, 플랜트(베이스), 베지(터블)

- ‘식물성’ 용어 사용 조건에 부합하면서 「식품의 비건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에도 부합하는 

경우 ‘식물성’ 대신 ‘비건’ 표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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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성’ 용어의 사용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제품명에 ‘식물성’ 대신 ‘식물기반’, ‘식물유래’, ‘플랜트’, 

‘플랜트베이스’, ‘베지’, ‘베지터블’ 의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비건’식품이란 식품 등의 제조·가공 또는 조리 등 모든 단계에서 동물성 원재료(식품첨가물,   

가공보조제 포함)를 첨가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고, 동물실험을 하지 않은 식품을 말하며, ‘비건’ 

표시는 「식품의 비건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비건 정의와 원재료 기준, 제조·관리

기준에 적합한 경우 표시할 수 있다. 

대체식품에 식물성 원료를 100% 사용하거나, 식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사용하고 일부 미생물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로서, 「식품의 비건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에도 부합하는 경우라면

‘식물성’ 대신 ‘비건’ 표시를 할 수 있다. 

소고기 대신 콩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대체식품의 경우 

- 콩으로 만든 + 불고기, 함박스테이크

돼지고기, 닭고기 대신 밀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대체식품의 경우 

- 밀로 만든 + 제육볶음, 닭갈비

해당 제품의 처리·제조·가공 시 동물성 원료 대신 사용한 주요 ‘원재료명’을 제품명에 함께

병기하여 표시한다.

- 이 때,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1」 1.가.에 따라 제품명에 사용한 원재료명과 그 원재료의 

함량을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표시한다.

Ⅲ 세부 표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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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품이 대체식품의 정의에 부합하여, 주표시면의 제품명 주위에 14포인트 이상의 글씨   

크기로 ‘대체식품’이라 표시하고, 제품명에 해당 제품의 제조·가공시 사용한 주요 ‘원재료명’을 함께 

병기하여 표시한 경우라면, 제품명의 일부로 기존의 함박스테이크 등 축수산가공품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별지1』1.가.에 따라 식품의 처리·제조·가공 시에 사용한 원재료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명(식품의 원재료가 추출물 또는 농축액인 

경우 그 원재료의 함량과 그 원재료에 함유된 고형분의 함량 또는 배한함량을 백분율로 함께 

표시한다)과 그 함량(백분율, 중량, 용량)을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명의 글씨크기가 22포인트 미만인 경우에는 7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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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계란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고기를 사용한 제품이 아닙니다. 계란을 사용한 제품이 아닙니다.

고기가 아닙니다. 우유가 아닙니다.

고기 무첨가, 우유 무첨가, 계란 무첨가 

고기 등의 동물성 원료 대신 식물성 원료만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에 ‘고기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고기를 사용한 제품이 아닙니다.’ 등의 동물성 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설명

하는 문구를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의 글씨 크기로 표시하여야 한다.

해당 제품에 동물성 원료의 포함 여부를 설명하는 다음의 문구를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의 

글씨크기로 표시한다.

원재료 중 동물성 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동물성 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설명하는 다음의 문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한다.  

- ‘○○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을 사용한 제품이 아닙니다.’, ‘동물성 원료 대신 식물성

원료로 만든 제품입니다.’, ‘○○무첨가’, ‘○○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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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중 동물성 원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표시한다. 

① 식물성 원료 및 그 함량, 동물성 원료 및 그 함량을 표시한다. 

- 식물성 원료 00%, 동물성 원료 00%

② 해당 제품에 동물성 원료가 포함된 사실을 표시한다.

- ‘○○에 동물성 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물성 원료 ○○가 사용 되었습니다.’

해당 식품의 원재료 중 주원료인 콩의 함량은 50%이고, 전체 식물성 원료의 함량은 95%,

동물성 원료의 함량은 5%인 경우, 

-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의 글씨크기로 ‘식물성 원료 95%, 동물성 원료 5%을 표시

- 또한, 제품명에 주원료인 ’콩‘을 사용한 경우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의 글씨크기로

콩 50%를 표시

‘콩으로 만든 함박스테이크’의 소스에 일부 동물성 원료(버터)를 사용한 경우, 

-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의 글씨 크기로 ‘소스에 동물성 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를 

표시하거나 ‘소스에 동물성 원료인 버터가 사용되었습니다.’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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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품에 소스가 동물성 원료를 포함하는 경우

- 정보표시면의 원재료명 표시란에 ‘소스(동물성 원료 포함)’으로 표시

식물성 함박스테이크 제품에 ‘무콜레스테롤’ 표시 불가

식품유형,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소비기한(제조연월일, 품질유지기한 등), 내용량, 원재료명,   

영양성분, 용기·포장 재질, 보관방법, 주의사항 등의 표시는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고시에 따라 표시한다. 

원재료명

-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1』1.바.에 따라 식품의 처리·제조·가공시 사용한 모든 원재료명

(최종 제품에 남지 않는 물은 제외)을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한다. 

- 동물성 원재료를 포함한 경우, 정보표시면의 원재료명 표시란에 해당 원재료가 동물성임을 

병기하여 표시한다.   

* 식용곤충 및 신기술 적용 식품은 이 가이드라인의 Ⅳ.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제2조제3호마목에 영양성분의 함량을 낮추거나 

제거하는 제조·가공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원래의 식품등에 해당 영양성분이 전혀 들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영양성분에 대한 강조 표시·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로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에 해당한다. 

(예시) 두부 제품에 ‘무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 0%’ 표시·광고

영양성분

-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1항 관련하여 [별표4]에 따른 영양

성분 표시 대상 식품의 경우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며, ‘저·무·고(또는 풍부)’ 또는

‘함유(또는 급원)’용어 사용은 동 고시의 영양강조 표시기준에 적합한 경우 표시할 수 있다. 

- 원래 해당 식품에 없는 영양성분에 대한 강조 표시로 대체식품이 기존의 동물성 식품보다

우월한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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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표시사항

- 동물성 원료가 사용되지 않았음을 설명하는 문구, 식물성 원료가 사용된 제품임을 설명하는 

문구, 대체식품의 정의에 대해 설명하는 문구 등 기존 제품의 특성과 다른 점을 설명하는

표시를 추가로 할 수 있다.

해당 제품에 사용된 OO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우유와 유사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meat free, milk free, 동물성 원료, zero meat 등

식물성, 식물유래, 식물기반, plant-based, 플랜트(베이스), 베지(터블) 등

동물성 원료 대신 식물성 원료(콩)를 주원료로 사용하여 기존 식품과 유사한 형태, 맛,

조직감 등을 가지도록 제조하였음  

알레르기 유발물질 및 혼입될 우려가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표시는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해당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하거나, 해당 식품등으로부터 추출 등의 방법

으로 얻은 성분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은 아니지만, 미생물 배양 등과 같은 신기술 적용에 따라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유사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알레르기 유발물질 관련 유사 성분이 

함유되어 있음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주의사항 표시를 하여야 한다. 

주의사항

-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는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제5조제1항 관련))에 따라 표시한다.

- 해당 제품에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신기술 적용에 따라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유사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알레르기 유발물질 관련 유사 성분이 함유되어 있음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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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t free, milk free, 동물성 원료, zero meat 등

식물성, 식물유래, 식물기반, plant-based, 플랜트(베이스), 베지(터블) 등

동물성 원료 대신 식물성 원료(콩)를 주원료로 사용하여 기존 식품과 유사한 형태, 맛,

조직감 등을 가지도록 제조하였음  

알레르기 유발물질 및 혼입될 우려가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표시는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해당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하거나, 해당 식품등으로부터 추출 등의 방법

으로 얻은 성분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은 아니지만, 미생물 배양 등과 같은 신기술 적용에 따라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유사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알레르기 유발물질 관련 유사 성분이 

함유되어 있음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주의사항 표시를 하여야 한다. 

주의사항

-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는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제5조제1항 관련))에 따라 표시한다.

- 해당 제품에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신기술 적용에 따라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유사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알레르기 유발물질 관련 유사 성분이 함유되어 있음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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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해당 제품의 조리예, 이미지 사진 또는 그림은 「식품등의 표시기준」Ⅱ.1. 파.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단, 식품의 처리·제조·가공 시에 사용하지 않은 동물성 원료(고기, 계란, 

우유 등)의 사진 또는 그림 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다. 

-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고시와 이 가이드라인의 표시 원칙에 부합하지 

않은 상표(브랜드명)를 제품명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대체식품의 주표시면 표시 원칙을 준수한 경우라면, 동물성 원료가 사용되지 않았음을 설명하는 

문구(meat free, milk free, 無동물성 원료, zero meat 등), 식물성 원료가 사용된 제품임을 설명

하는 문구(식물성, 식물유래, 식물기반, plant-based, 베지터블 등) 등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표명을 제품명에 사용할 수 있으나, 「식품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고시와 가이드라인의 표시 원칙에 부합하지 않은 상표를 제품명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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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은 Ⅲ.2.의 ‘제품명’ 표시 방법에 따라 대체한 주요 ‘원재료명’을 병기하여 표시하거나,

동물성 원재료명·요리명 등이 포함되지 않고 소비자의 오인·혼동 우려가 없는 명칭을 표시한다.

- ‘식용곤충명으로 만든 ○○○’ 등

식용곤충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수입·소분한 대체식품의 경우 식용곤충이 원재료임을  

설명하는 문구를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의 글씨 크기로 표시한다.

- ‘식용곤충을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입니다.’ 등

식용곤충인 갈색저거리유충을 주원료로 사용한 경우 

- 제품명: 갈색저거리유충으로 만든 ○○○ 

- 주표시면에 ‘식용곤충을 주원료로 사용한 제품입니다.’를 12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표시

Ⅳ 식용곤충 및 신기술 적용 식품의 표시기준

24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의하고 있는 원유에서 유래한 유청단백질의 원재료명 표시:

‘유청단백질’ 

미생물에 소 DNA 주입 후 배양하여 제조된 유청 단백질의 원재료명 표시: ‘비동물성 유청

단백질’, ‘베타-락토글로불린(미생물)’

제  품  명

○○○

○○○ 

○○○ ○○

식품유형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소비기한

원재료명

내  용  량

○○ 식품,

○○ ○○길

○○

○○ (미생물),○○○○, ○○○,
○○○,

○○○○○

○○○○

 시

○○년

mL

○○월○○일까지

○○ 구 ○○ 로

용기(포장)재질

○○○○○○○○○○○○○○○품목보고번호

주의사항

부정·불량식품 신고 : 국번없이 1399 

대두, 밀

영양정보
총 내용량 000 mL

000kcal

나트륨 00mg 00% 탄수화물 00g 00% 당류 00g 00%

콜레스테롤 00mg 00% 단백질 00g 00% 칼슘 00mg 00%

유당 00g 지방 지방 00g 00% 트랜스지방 00g 미만 포화지방 00g 00%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은 2,000kcal 기준이므로 개인의 필요 열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미생물)

제  품  명

○○○

○○○ 

○○○ ○○

식품유형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소비기한

원재료명

내  용  량

○○ 식품,

○○ ○○길

○○

○○ (미생물),○○○○, ○○○,
○○○,

○○○○○

○○○○

 시

○○년

mL

○○월○○일까지

○○ 구 ○○ 로

용기(포장)재질

○○○○○○○○○○○○○○○품목보고번호

주의사항

부정·불량식품 신고 : 국번없이 1399 

대두, 밀

영양정보
총 내용량 000 mL

000kcal

나트륨 00mg 00% 탄수화물 00g 00% 당류 00g 00%

콜레스테롤 00mg 00% 단백질 00g 00% 칼슘 00mg 00%

유당 00g 지방 지방 00g 00% 트랜스지방 00g 미만 포화지방 00g 00%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은 2,000kcal 기준이므로 개인의 필요 열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미생물)

제품명은 Ⅲ.2.의 ‘제품명’ 표시 방법에 따라 대체한 주요 ‘원재료명’을 병기하여 표시하거나,

동물성 원재료명·요리명 등이 포함되지 않고 소비자의 오인·혼동 우려가 없는 명칭을 표시한다.

미생물(미생물이 만들어낸 특정 성분 포함)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수입·소분한 

대체식품의 경우 미생물(미생물이 만들어낸 특정 성분 포함)이 원재료임을 설명하는 문구를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의 글씨 크기로 표시한다. 

- ‘미생물(미생물이 만들어낸 특정 성분)을 주원료로 사용한 제품입니다.’ ‘미생물 기술을 적용해 

만든 원료를 사용한 제품입니다.’ 등

신기술로 생산한 원재료는 전통적 방법으로 생산한 원재료와 성분이 같더라도 구분할 수 

있도록 원재료명을 표시하고 괄호로 해당 유래를 표시하거나, ‘비동물성’임을 표시한다. 

- ‘비동물성 ○○’, ‘○○(미생물)’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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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의하고 있는 원유에서 유래한 유청단백질의 원재료명 표시:

‘유청단백질’ 

미생물에 소 DNA 주입 후 배양하여 제조된 유청 단백질의 원재료명 표시: ‘비동물성 유청

단백질’, ‘베타-락토글로불린(미생물)’

제  품  명

○○○

○○○ 

○○○ ○○

식품유형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소비기한

원재료명

내  용  량

○○ 식품,

○○ ○○길

○○

○○ (미생물),○○○○, ○○○,
○○○,

○○○○○

○○○○

 시

○○년

mL

○○월○○일까지

○○ 구 ○○ 로

용기(포장)재질

○○○○○○○○○○○○○○○품목보고번호

주의사항

부정·불량식품 신고 : 국번없이 1399 

대두, 밀

영양정보
총 내용량 000 mL

000kcal

나트륨 00mg 00% 탄수화물 00g 00% 당류 00g 00%

콜레스테롤 00mg 00% 단백질 00g 00% 칼슘 00mg 00%

유당 00g 지방 지방 00g 00% 트랜스지방 00g 미만 포화지방 00g 00%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은 2,000kcal 기준이므로 개인의 필요 열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미생물)

제  품  명

○○○

○○○ 

○○○ ○○

식품유형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소비기한

원재료명

내  용  량

○○ 식품,

○○ ○○길

○○

○○ (미생물),○○○○, ○○○,
○○○,

○○○○○

○○○○

 시

○○년

mL

○○월○○일까지

○○ 구 ○○ 로

용기(포장)재질

○○○○○○○○○○○○○○○품목보고번호

주의사항

부정·불량식품 신고 : 국번없이 1399 

대두, 밀

영양정보
총 내용량 000 mL

000kcal

나트륨 00mg 00% 탄수화물 00g 00% 당류 00g 00%

콜레스테롤 00mg 00% 단백질 00g 00% 칼슘 00mg 00%

유당 00g 지방 지방 00g 00% 트랜스지방 00g 미만 포화지방 00g 00%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은 2,000kcal 기준이므로 개인의 필요 열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미생물)

제품명은 Ⅲ.2.의 ‘제품명’ 표시 방법에 따라 대체한 주요 ‘원재료명’을 병기하여 표시하거나,

동물성 원재료명·요리명 등이 포함되지 않고 소비자의 오인·혼동 우려가 없는 명칭을 표시한다.

미생물(미생물이 만들어낸 특정 성분 포함)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수입·소분한 

대체식품의 경우 미생물(미생물이 만들어낸 특정 성분 포함)이 원재료임을 설명하는 문구를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의 글씨 크기로 표시한다. 

- ‘미생물(미생물이 만들어낸 특정 성분)을 주원료로 사용한 제품입니다.’ ‘미생물 기술을 적용해 

만든 원료를 사용한 제품입니다.’ 등

신기술로 생산한 원재료는 전통적 방법으로 생산한 원재료와 성분이 같더라도 구분할 수 

있도록 원재료명을 표시하고 괄호로 해당 유래를 표시하거나, ‘비동물성’임을 표시한다. 

- ‘비동물성 ○○’, ‘○○(미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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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품  명

○○○

○○○

○○○ ○○

식품유형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소비기한

원재료명

내  용  량

○○ 식품,

○○ ○○길

○○

○○ (세포배양물),○○○○, ○○○,
○○○,

○○○○○

○○○○

 시

○○년

g

○○월○○일까지

○○ 구 ○○ 로

용기(포장)재질

○○○○○○○○○○○○○○○품목보고번호

주의사항

부정·불량식품 신고 : 국번없이 1399 

대두, 밀

영양정보
총 내용량 000 g

000kcal

나트륨 00mg 00% 탄수화물 00g 00% 당류 00g 00%

콜레스테롤 00mg 00% 단백질 00g 00% 칼슘 00mg 00%

유당 00g 지방 지방 00g 00% 트랜스지방 00g 미만 포화지방 00g 00%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은 2,000kcal 기준이므로 개인의 필요 열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세포배양물)

제  품  명

○○○

○○○

○○○ ○○

식품유형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소비기한

원재료명

내  용  량

○○ 식품,

○○ ○○길

○○

○○ (세포배양물),○○○○, ○○○,
○○○,

○○○○○

○○○○

 시

○○년

g

○○월○○일까지

○○ 구 ○○ 로

용기(포장)재질

○○○○○○○○○○○○○○○품목보고번호

주의사항

부정·불량식품 신고 : 국번없이 1399 

대두, 밀

영양정보
총 내용량 000 g

000kcal

나트륨 00mg 00% 탄수화물 00g 00% 당류 00g 00%

콜레스테롤 00mg 00% 단백질 00g 00% 칼슘 00mg 00%

유당 00g 지방 지방 00g 00% 트랜스지방 00g 미만 포화지방 00g 00%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은 2,000kcal 기준이므로 개인의 필요 열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세포배양물)

미생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대체식품의 경우, 대체식품의 주표시면 표시 원칙을

준수하고, 추가로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미생물이 원재료임을 설명하는 문구

(‘미생물을 주원료로 사용한 식품입니다.’ 등)를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정보표시면의 원재료명 

표시란에 해당 원재료명을 표시하고 괄호로 해당 유래(‘○○○(미생물)’)를 표시하거나 ‘비동물성’

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품명은 Ⅲ.2.의 ‘제품명’ 표시 방법에 따라 대체한 주요 ‘원재료명’을 병기하여 표시하거나,

동물성 원재료명·요리명 등이 포함되지 않고 소비자의 오인·혼동 우려가 없는 명칭을 표시한다.

- ‘세포배양물로 만든 ○○○’ 등

세포배양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수입·소분한 대체식품의 경우 세포배양물이 

원재료임을 설명하는 문구를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의 글씨 크기로 표시한다. 

- ‘세포배양물을 주원료로 사용한 제품입니다.’, ‘세포배양 기술을 적용해 만든 원료를 사용한 

제품입니다.’, ‘세포배양식품원료로 만든 제품입니다.’  

세포배양 기술로 생산한 원재료는 전통적 방법으로 생산한 원재료와 성분이 같더라도 구분

할 수 있도록 원재료명을 표시하고 괄호로 해당 유래를 표시한다. 

- ‘○○○(세포배양물)’

Ⅳ 식용곤충 및 신기술 적용 식품의 표시기준

26

세포배양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대체식품의 경우, 대체식품의 주표시면 표시

원칙을 준수하고, 추가로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세포배양물이 원재료임을 설명

하는 문구(‘세포배양 기술을 적용해 만든 원료를 사용한 제품입니다.’ 등)를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정보표시면의 원재료명 표시란에 해당 원재료명을 표시하고 괄호로 해당 유래(‘○○(세포

배양물)’)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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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배양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대체식품의 경우, 대체식품의 주표시면 표시

원칙을 준수하고, 추가로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세포배양물이 원재료임을 설명

하는 문구(‘세포배양 기술을 적용해 만든 원료를 사용한 제품입니다.’ 등)를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정보표시면의 원재료명 표시란에 해당 원재료명을 표시하고 괄호로 해당 유래(‘○○(세포

배양물)’)를 표시하여야 한다.

29





27



28

식품유형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제5.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서 분류하는 것으로 

해당 식품유형이 두류가공품이라면 정보표시면의 식품유형란에 두류가공품을 표시

하여야 하며,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두류가공품에 해당하는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여야 합니다.

2020년 3월 유권해석을 통해 주표시면에 ‘식물성 대체육’을 표시하면, 제품명에

‘식물성 + 미사용 원재료명’, ‘식물성 + 요리명’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3년 8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제2023-56호, ’23.8.31.

개정)에 ‘대체식품’의 정의가 신설되었으며, ‘대체식품 표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

으므로, 기존의 유권해석은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본 가이드라인 배포 후 제조·가공·수입(선적일 기준)되는 식품은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체식품’ 용어를 표시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대체식품’ 이외의 용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존의 유권해석으로 ‘식물성 대체육’으로 표시된 포장재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해당 포장재 소진 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Q1

Q3

Q2

첫째, ‘대체식품’을 주표시면의 제품명 주위에 14포인트 이상의 글씨크기로 표시

하여야 합니다. 둘째, 제품명에는 ‘식물성’ 또는 ‘대체한 원재료명’을 병기하여 표시

하여야 합니다. 셋째, 해당제품에 동물성 원료가 들어있지 않음을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의 글씨크기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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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이드라인에서 주표시면에 표시하도록 제시한 세가지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

하여야 하며, 세가지를 모두 표시하지 않고 하나 또는 두가지만 표시하는 등 이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은 경우라면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우유를 사용하지 않은 식품에 ‘식물성’을 병기 하더라도 제품명에 ‘우유’, ‘유’ 표시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품명에 대체한 원재료명(‘귀리’ 또는 ‘아몬드’)을 병기 하더라도 

우유를 사용하지 않은 식품이라면 ‘귀리 우유’, ‘아몬드 우유’라고 표시할 수 없습니다.

Q5

Q6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성분의

강조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에 해당하며,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에 따라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등 

법률에서 정한 유형의 식품등과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광고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체식품에 한해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의 강조, 다른 식품유형의 표시를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 예정이며,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대체식품으로서 이 가이드라인의 세가지 표시 원칙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 

법령 개정 전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Q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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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Q7

돼지고기를 사용하지 않은 식품에 ‘대체식품’이라 표시하고 제품명에 ‘식물성’을

병기 하더라도 ‘돼지고기’ 표시는 할 수 없습니다.

Q8

식육 대신 식물성 원료를 사용하여 소시지와 유사한 형태, 맛, 조직감 등을 가지도록 

제조한 식품으로서, 주표시면에 ‘대체식품’을 제품명 주위에 14포인트 이상의 글씨

크기로 표시하고, 제품명에는 ‘식물성’을 병기하여 표시하고, 해당 제품에 동물성

원료가 들어있지 않음을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의 글씨 크기로 표시한 경우라면 

제품명에 ‘소시지’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Q9

해당 제품의 주원료가 식물성 원료이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식품원료 분류에서

식물성 원료, 동물성 원료로 분류되지 않은 원료로서 미생물(박테리아, 효모, 균류 등), 

꿀, 제비집 등의 원료를 일부 포함한 경우 제품명에 ‘식물성’ 용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원료가 식물성 원료이고, 동물성 유래 식품첨가물 또는 조미식품이 포함된 

경우에도 제품명에 ‘식물성’ 용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동물성 원료의 포함 

사실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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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돼지고기를 사용하지 않은 식품에 ‘대체식품’이라 표시하고 제품명에 ‘식물성’을

병기 하더라도 ‘돼지고기’ 표시는 할 수 없습니다.

Q8

식육 대신 식물성 원료를 사용하여 소시지와 유사한 형태, 맛, 조직감 등을 가지도록 

제조한 식품으로서, 주표시면에 ‘대체식품’을 제품명 주위에 14포인트 이상의 글씨

크기로 표시하고, 제품명에는 ‘식물성’을 병기하여 표시하고, 해당 제품에 동물성

원료가 들어있지 않음을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의 글씨 크기로 표시한 경우라면 

제품명에 ‘소시지’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Q9

해당 제품의 주원료가 식물성 원료이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식품원료 분류에서

식물성 원료, 동물성 원료로 분류되지 않은 원료로서 미생물(박테리아, 효모, 균류 등), 

꿀, 제비집 등의 원료를 일부 포함한 경우 제품명에 ‘식물성’ 용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원료가 식물성 원료이고, 동물성 유래 식품첨가물 또는 조미식품이 포함된 

경우에도 제품명에 ‘식물성’ 용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동물성 원료의 포함 

사실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31

Q10

Q11

Q12

해당 제품의 원재료 중 고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고기 무첨가’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의 글씨크기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고기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고기를 사용한 제품이 아닙니다.’,  ‘동물성 원료 대신 

식물성 원료로 만든 제품입니다.’, ‘고기가 아닙니다.’의 표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재료 중 주원료로 식물성 원료를 사용하고, 일부 동물성 원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제품의 식물성 원료 및 그 함량, 동물성 원료 및 그 함량을 표시하거나 

일부 동물성 원료가 포함되었음을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의 글씨크기로 표시

하여야 합니다.

(예시1) 식물성 원료 00%, 동물성 원료 00%

(예시2) ‘○○에 동물성 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물성 원료 ○○가 사용

되었습니다.’ 

동물성 원료와 식물성 원료의 함량 산출 시 해당 제품의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로 산출하여야 하며, 식품의 원재료가 추출물 또는 농축액인 경우 그 추출물

(또는 농축액)의 함량과 그 추출물(또는 농축액)중에 함유된 고형분 함량(백분율)을 

함께 표시하여야 합니다. 단, 고형분 함량의 측정이 어려운 경우 배합함량으로 표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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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

Q14

Q15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에 따라 영양성분의 함량을 낮추거나 

제거하는 제조·가공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원래의 식품등에 해당 영양성분이 전혀 

들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영양성분에 대한 강조 표시·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로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에 해당하므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예시) 두부 제품에 ‘무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 0%’ 표시·광고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

영양성분의 ‘저·무·고(또는 풍부)’ 또는 ‘함유(또는 급원)’용어 사용은 「식품등의 표시

기준」에 따라 영양강조 표시기준에 적합한 경우 표시할 수 있으며, “무” 또는 “저”의

강조표시는 영양성분 함량 강조표시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해당 영양성분의 함량을 낮추거나 제거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체식품의 주표시면 표시 원칙을 준수한 경우라면, meat free, milk free 등

동물성 원료가 사용되지 않았음을 설명하는 문구를 추가로 표시할 수 있으며, 

plant-based, 식물유래, 식물기반 등 식물성 원료가 사용된 제품임을 설명하는

문구를 추가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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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질의응답

32

Q13

Q14

Q15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에 따라 영양성분의 함량을 낮추거나 

제거하는 제조·가공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원래의 식품등에 해당 영양성분이 전혀 

들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영양성분에 대한 강조 표시·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로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에 해당하므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예시) 두부 제품에 ‘무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 0%’ 표시·광고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

영양성분의 ‘저·무·고(또는 풍부)’ 또는 ‘함유(또는 급원)’용어 사용은 「식품등의 표시

기준」에 따라 영양강조 표시기준에 적합한 경우 표시할 수 있으며, “무” 또는 “저”의

강조표시는 영양성분 함량 강조표시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해당 영양성분의 함량을 낮추거나 제거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체식품의 주표시면 표시 원칙을 준수한 경우라면, meat free, milk free 등

동물성 원료가 사용되지 않았음을 설명하는 문구를 추가로 표시할 수 있으며, 

plant-based, 식물유래, 식물기반 등 식물성 원료가 사용된 제품임을 설명하는

문구를 추가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33

Q16

Q18

해당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하거나, 해당 식품등으로부터 추출 

등의 방법으로 얻은 성분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은 아니지만, 미생물 배양 또는 세포

배양물 등 신기술 적용으로 인해 기존의 알레르기 유발물질과 유사한 특정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알레르기 유발물질 관련 유사 성분이 함유되어 있음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주의사항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예시) 해당 제품에 사용된 베타락토글로불린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우유와 유사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두유, 콩고기 등의 경우 우유, 고기 등을 해당 제품의 원재료로서 포함하고 있지 않으나, 

식품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전통적 또는 관용적으로 사용되어 온 용어로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는 해당 제품에 우유, 고기 등의 동물성 원재료가 함유되어 

있지 않음을 이미 알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되지는 

않았으나 전통적 또는 관용적으로 사용되어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제품의 

정확한 특성을 알고 있는 경우 동물성 원료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 일부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예시) 두유, 콩고기, 식물성크림, 코코아버터, 땅콩버터, 코코넛밀크 등 

Q17

그렇습니다. 다만, 이번 가이드라인은 식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한 대체식품의 표시

방안을 중점으로 마련하고, 세포배양물 등 신기술 적용 식품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표시 원칙에 대해 기술하였습니다. 

신기술 적용 식품의 세부 표시사항은 향후 상용화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 의견수렴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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